
1 

 

변경대비표 

 

1. 대상기준 

-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

 

2. 시행일 : 2021년  11 월  19 일 

 

3. 변경 대비표 

변 경 전 변 경 후 비  고 

투자자예탁금이용료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

(신설) 

 

 

1. 의의  

(기재 생략) 

 

2.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형태 

(기재 생략) 

 

투자자예탁금이용료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

2010년 6월 4일 제정 

2016년 6월 7일 개정 

2021년 11월 19일 개정 

1. 의의  

(현행과 동일) 

 

2.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형태 

(현행과 동일) 

 

 

관리용이성 

향상을 위해 

제개정이력을 

추가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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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

(기재 생략) 

 

4. 대상펀드  

(기재 생략) 

 

(신설) 

 

 

 

 

 

5.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의 주무부서  

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주무부서는 집합투자상품 

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 

 

6. 개정 시행일자  

본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개정일자는 2016년 

6월 7일로 한다. (최초 시행일: 2010년 6월 4일)  

3.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

(현행과 동일) 

 

4. 대상펀드  

(현행과 동일) 

 

5. 예외 

1) 영업일 펀드자금정산부서의 마감(17:00~18:00) 이후(휴일포함), 

‘잔돈투자서비스’ 실행으로 인한 매입신청 거래가 발생한 경우 

해당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되나, 익영업일부터 특정금전 

신탁으로 예치되어 운용된다. 

2) 미운용된 일수의 투자자예탁금의 이자는 동일기간의 투자자예탁금 

이자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

 

6.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의 주무부서  

(현행과 동일) 

 

 

7. 개정 시행일자  

본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개정일자는 2021년 

11월 19 일로 한다. (삭제) 

 

 

 

 

 

 

 

휴일매입신청 

허용에 따른 

투자자예탁금 

운영관련 변경  

 

 

 

 

5.6. 체하 

 

 

 

 

6.7. 체하 

및 문구삭제 

 


